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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 시스템을 활용한 유사특허탐색과 분쟁특허 유사도 측정

강종석*·홍성화**·이혁재***1)

I. 서 론

1. 연구 배경

기업의 경쟁기술 모니터링은 기업 활동(business)에 상당한 향을  수 있는 과학기술  사회경제

인 유발요인을 사 에 감지하는 것으로서 성공  기업 활동에 잠재된 요소를 선제 으로 악하

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 기업의 모니터링 활동은 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한 활동으로 

해당 기술의 특이성과 동향을 지속 으로 추 하고 유의미성을 별하는 일체의 기술지식활동

(technical intelligence activities)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상을 과학과 기술을 아우르

는 역으로 설정하면 과학기술 모니터링(S&T monitoring)으로 정의 할 수 있고, 반면 기술 역으로 

한정한다면 기술 모니터링(Technology monitoring)으로  단편화 할 수 있다(DOE, Monitoring science 

and technology for competitive advantage, 1993).

최근 들어 해외 다국  기업이 막 한 자 력을 바탕으로 무차별 인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기

업에 한 특허공세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이는 특허분쟁 응 체제의 부족으로 해외 로열티 지 , 지

식재산권 침해 소송, 특허괴물(patent troll)을 통한 기술 이탈, 그리고 국 등 경쟁국에 의한 지식재산

권 침해사례가 증하는 추세에 있다.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은 그 소송에서 패한 경우 손해배상의 지

불 등은 열외로 하더라도, 기업의 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세계시장의 주도권 상실 우려 고조, 해외 

로개척과 신규 거래처 확보 악 향 등 정상 인 기업 활동 자체를 축시키게 된다. 

  - 삼성 자 순이익의 11.8%인 1조 2,813억 원(2004년)과 와 LG 자는 3,603억 원(2003년)을 각각 로

열티로 지 (조 , 지식재산, 2008)

  - 삼성 자와 LG 자는 휴 화 련 특허침해로 인해 미국의 특허괴물인 인터디지털에 각각 1억 

3400만 달러와 2억8500만 달러를 지불(동아일보, 2009)

  - 수출 액이 1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인 국내 기업이 침해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국(64.7%)(특허청, 2008)

한편, 1990년  이후부터 세계는 지식재산이 국가발 의 요 자산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환됨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창의․ 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두되어 왔다. 

이를 해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회 원회｣를 통해 창의자본 활성화 등의 11  추진과제를 포함하

는 ｢지식재산강국실 략｣을 제시하 고(특허청, 2009/7/29), 그  하나로 ｢국가차원의 지재권 분쟁 

응 체제 구축｣을 제시하 다. 이를 해 ‘경쟁사(국) 특허분석 등의 주기  모니터링을 통한 사  분

쟁 보시스템의 개발’을 재 추진 에 있다.

  * 강종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기회연구팀, 책임연구원, 02-3299-6048, kangjs@kisti.re.kr

 ** 홍성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기회연구팀, 책임연구원, 02-3299-6048, shong@kisti.re.kr

*** 이혁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기회연구팀, 책임연구원, 02-3299-6048, hlee@kisti.re.kr(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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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련 특허분석 행 로는 선행기술 조사 등의 출원 사 과정과 기술 모니터링  평가 등의 사후

과정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 특히 기술 모니터링 과정은 지속성  주기성, 기술 구  문성 등의 

이유로 다수의 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  작업이라는 특징이 있어, 해외의 경우 IBM(2500명), 

Matsushita(800명), Toshiba(340명), NEC(300명), Sony(300명)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막강한 특허 

문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삼성(250명)  LG(IP센터 

소속 200명) 등의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악되고 있다( 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특히, 코스닥 등록기업(230개사 상)의 80.6%가 특허 리 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담부

서가 있는 경우라도 1-4명의 규모를 가지는 경우가 부분(95.5%)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4).

상기 이유로 인해 모니터링의 상이 되는 특허는  세계로 확 되는 동시에 매년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통 인 방법을 통해 이들 특허 모두를 추  모니터링 하는 것이 실 으로 불

가능하다. 선진국의 경우는 특허정보의 계량분석  방법에 의해 특허분쟁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가동 이며, 미국의 OceanTomo, iPiQ, Manning & Napier Information Services1), RightData 

Corp2), Iowa State University3), Office of Naval Research, 일본의 IPB, 국의 Horizon Scanning 

Center  캐나다의 CISTI 등이 표 인 사례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특허정보에 특화된 분석도구

를 제공하는 사례로 민간기업인 윕스의 ThinKlear와 특허청의 PIAS가 있으나 분쟁 견 사례의 모니

터링 기능이 부족하거나 사용목 에 최 화되지 못하 고, 민간 컨설  기 의 경우는 활동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일회성인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강 을 보이는 IT기술을 극 활용하여 효율 이고 효과 으로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

은 특허들을 사  탐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지식재산강국의 실 을 해 필수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출원 특허를 상으로 특허상호간의 권리화된 기술에 한 유

사도 계측의 수학  모델을 제시하고 사모사 하여, 특허분쟁 보 체계의 시스템  구  가능성을 제

시한 것이다. 

Ⅱ. 본 문

1. COMPAS
®
 유사특허탐색 체계

1) 중소기업 니즈 도출

본 연구는 정보 분석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한 기모델을 검토하고, 사 에 악된 수요

자 니즈(needs)가 반 된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을 한 가상모델 제안하며, 그리고 실제 특허정보를 활

용하여 제안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이다. 우선, 수요자 니즈를 악하기 하여 이미 연구 

발표된 학술논문조사, OECD 국가들을 상으로 유사 정부지원 로그램을 조사하 다. 미국에서 수행

1) 특허분쟁 모니터링 시스템인 “constant watch" 운  (http://www.mins.net) 

2) 특허침해  분쟁, 경쟁사 감지 시스템 운  (http://www.rightdata.com) 

3) 특허분쟁 조정모델연구, Patent Litigation with Endogenous Dispu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6, No.2 (May 

2006), pp.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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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 연구결과(W.B. Ashton, A. Johnson, G. Stacey, PNL-SA-23128, 1993)를 보면 모니터링 시

스템 구성 , 모니터링 로세스의 시스템  구축을 한 체제를 강조하고, ①서비스 상 정의: who 

& what, ②시스템 구상  설계, ③소스 선정  확보, ④결과분석, ⑤모니터링 로덕트의 평가, ⑥지

원 수행  리뷰의 로세스로 진행된다.

소기업을 상으로 한 특허정보  특허정보 분석 시스템의 활용성에 한 수요조사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국을 심으로 한 유럽연합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

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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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o check that the product does not infringe an existing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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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o keep abreas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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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o get a license in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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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ars (A, B and C) : Commercial reasons
Gray bars (D, E and F) : Technical reasons

<그림 1> 특허정보의 활용 목 별 분포4)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된 신기술이 특허를 통한 권리화 확보 가능성  경쟁기업 기술에 

한 특허 침해성 확인, 그리고 인지된 경쟁사의 신기술 악이 가장 높은 우선순 를 보임에 따라 해

당기술의 특허 권리화에 한 방어  공격  목 , 그리고 경쟁자(기술) 탐색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상

기 소기업의 니즈를 반 하여 경쟁사 유사특허탐색 모형을 제시하고 COMPAS® 시스템에 반 하 다. 

2) 유사특허탐색 모형

COMPAS 시스템에서 구 되는 경쟁사 유사특허탐색 모형의 로세스는 6개(A-F)의 단계별 데이터처

리가 동반된다. 각 부분모듈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4) 상기 결과는 국의 177개 소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된 것으로, 원문 (M. Hall, C. Oppenheim and M. 

Sheen, 1999, Barriers to the use of patent information in UK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art 1: Questionnaire 

surve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 25, No. 5, pp 335-350)에 발표된 내용을 도표화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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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특허 데이터 셋 구축 : 기본 으로 가용한 특허 데이터베이스 (각국의 특허청에서 구축된 DB와 

상용 특허DB를 포 함) 에서 검색자의 질문식에 부합되는 특허데이터를 확인․다운로드하여 기 

모집단 데이터 셋의 구축 과정이며, 사용자 심 특허의 지정에 따라 1차 인용 계 특허(군)은 자

동 으로 모집단 데이터 셋에 반 됨.  

� B)필드 추출  표 화 : 분석하고자 하는 특허명세서 의 특정 항목 는 필드 항목의 사용자 

지정  추출과정.

� C)메타데이터 구성 : 상기 B)단계 수행이후에 가공된 특허 데이터 셋 구축

� D)분석  계측 필드 지정 : 특허청구항 내용을 반 한 가공필드에 한 추출과 기술분류코드(IPC, 

MC, 미국특허분류코드, 기타 특허분류코드 등)의 추출.

� E)특허 포 성  유사도 계측 : D) 모듈에서 추출된 필드에서 개별 특허에 한 벡터화를 실시하

고, 이것으로부터 특허에서 서술되거나 권리화하고자 하는 기술  에서 특허상호간의 동시발

생행렬을 구성  유사도 계측

� F)가시화 : 특허  간의 유사도 계산값에 한 거리환산  가시화 구

결론 으로, X축은 특허 청구항에서 권리화 하고자하는 기술에 한 유사도  포 성에 한 값을 

계측하는 것이며, Y축은 특허 분류코드에서 분류된 기술에 한 유사도  포 성에 한 값을 계측한 

것이다(값의 범 는 0≤X 는 Y≤1). 이러한 결과값의 해석은 (0, 0)에 근 할수록 유사성  포 성이 

낮은 것을 나타내며, 반 로 (1, 1)에 가까울수록 완 히 유사하거나 어느 한 특허의 권리화된 기술내용

이 기타의 특허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그림 2> COMPAS「유사특허탐색」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특허필드 내의 구성성분 간 유사도 계측과 특허 청구항 부분의 텍스트 기반 

유사도 계측을 동시에 실시하고 이를 동일 도메인에 치하도록 하여 2축 모드로 가시화하는 「2차원 

혼성 유사도 계측모델」을 제안하 고 그 수학  표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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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의 수학  정의: 특허 청구항의 텍스트 첩기반 유사도 계측

� y축의 수학  정의: 특허기술분류 코드(CC, IPC, MC, USPC 등) 첩기반 유사도 계측

여기에서 특허 i와 j에 한 유사도 매트릭스를 N, M으로 정의하며, Pkw와 Pcc는 각 특허에서 추출

된 키워드  분류체계 매트릭스를 의미한다. 최종 으로 계측된 2개의 값(nij, mij)을 원 기 의 첩

도 분포( 이터 망 구 )로 가시화하 다.

2. 분쟁특허 유사도 계측 

1) 가시화 해석

“ ”“ ”

<그림 3>COMPAS® 유사특허탐색 분석결과의 가시화

<그림 3>은 해당 COMPAS
® 

모듈의 최종 분석결과를 가시화한 것이다. COMPAS
® 

유사특허탐색 모

듈은 사용자가 유사도 연산방법 선택, 분석필드  분류 벨 지정, 사용자 심특허 지정으로 모든 분

석수행은 자동으로 실행된다. 결과 화면은 이더형 유사도 분포로 산출되며 사용자 지정 심특허는 

자동 으로 xy축의 원 에 치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분석결과를 직 으로 악 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시 말해, 원 (0,0)인 사용자 심특허를 기 으로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은 특허로 악할 수 

있고 반면, 멀리 치할수록 유사정도가 낮은 특허(군)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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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듈의 분석 수행의 과정은 사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기 분석 결과의 기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다. 체 인 분석내용(각 좌표축을 기 으로 빈도에 따른 분포결과가 사용자 지정 특허에 따라 

실시간 반 되도록 설계 됨)을 확인하고, 분  기능키를 활용하여 선택 으로 4가지 유형(인용 계에 

있지 않는 선행특허(군), 인용 계에 있지 않는 비선행특허(군), 인용 계에 있는 선행특허(군), 인용

계에 있는 비선행특허(군))으로 분산 배치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3> 참조)

2) 분쟁특허 유사도 측정

COMPAS® 유사특허탐색 모듈를 이용하여 실제 분쟁특허 의 유사도 계측  제안 모형의 유효성을 

검토하 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고려된 특허분쟁 사건으로 원고  피고측 특허, 원고  피고측 

인용특허로 구성되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화학분야 3건, 원자력 1건, 기계분야 2건, 기 자분야 

4건으로 국내 법원 민사본안사건을 상으로 하 다.

<표 1>분쟁특허 사례활용

No Case No. 원  고 피  고 유  형 특  성 분야

1 2005허-10459 Abbott Inc. Hanmi Inc. 균등침해 - 화학

2 2007나-23335 Tonen Chem. ㈜SK 균등침해 피고인용특허 화학

3 2008당-774 SKC Inc. Toray 균등침해 원고인용특허, 1&12&13&17항 화학

4 　EPA AREVA Inc.　 KAERI　 균등침해 원자력

5 2007-3356 SKC Inc.　 ㈜Rom&H　 간 침해 원고인용특허 기계

6 　2008-3889 Wise&blue Inc. Dream Tech Inc. 문언침해 원고인용특허 기계

7 　2001-32187 Konami Inc. Amuse Inc. 문언침해 피고인용특허 기 자

8 2004-2596 FormFact Inc. FiCcom Inc. 문언침해 피고인용특허 기 자

9 　2006-1831 Canon Pacano Inc 문언침해 피고인용특허, 25&26항 기 자

10 2009-46712 EyeCT Inc. ㈜KB Tech 균등침해 피고인용특허 기 자

<그림 4>는 실제 COMPAS®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원 (0,0)은 원고측 특허를 사용자 

심특허로 지정하고 이에 응되는 피고측 특허의 치를 추 한 것이다. x축과 y축에 응되는 분석

모집단 특허와 피고특허에 한 유사도에 따른 거리환산 값으로 각축의 분포형태는 모집단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나, 특허분쟁 상인 피고특허의 치는 고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x축(청구항 기술키워드 유사도)과 y축(특허분류코드 유사도)의 분쟁 상 특허군의 

분포형태와 피고특허의 치를 계산한 것이다.

         (가)사건번호 2007후 3356 (문헌침해)         (나)사건번호 2008허 3889 (문헌침해)

<그림 4>COMPAS® 분석결과 화면



- 423 -

<그림 5>COMPAS® 유사특허탐색 모듈의 x-y축 분포형태  피고특허 치

(cas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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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COMPAS® 유사특허탐색 모듈의 x-y축 분포형태  피고특허 치

(case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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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실제 분쟁특허 에 한 유사도 측정을 COMPAS
®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각 특허의 청구항

에서 추출된 기술키워드를 상으로 한 거리(x축 치)와 특허기술분류코드를 이용한 거리(y축)의 분포

를 확인해 보면, x축은 0.28-0.91의 범 를 가지며, 약 0.68의 평균값을 보인다. 반면, y축은 0.56-1.0의 

범 로 평균값 0.79로 산출되었다. 이것은 기술분류코드의 분류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코드체

계가 가지는 불연속성이 반 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산출된 거리의 평균값에 한 분쟁특허 

간의 특허유사성을 해석해 보면, 균등  문헌침해의 경우, 분쟁 상 특허 의 청구항 구성 기술키워드

와 특허기술분류가 동시에 약 25%정도의 일치성을 보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 청구항 기술키

워드가 약 32-35% 유사성을 보일 경우 기술분류코드의 유사성은 배재되어도 무방하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화된 개념으로 확 시키기는 어려우며, 본 연구의 사례에 해당함을 밝  둔다.

<표 2>분쟁특허 유사도 계측

No Case No. 원  고 피  고 x축 y축

1 2005허-10459 Abbott Inc. Hanmi Inc. 0.77 0.65

2 2007나-23335 Tonen Chem. ㈜SK 0.64 0.98

3 2008당-774 SKC Inc. Toray 0.76 1.0

4 　EPA AREVA Inc.　 KAERI　 0.65 0.48

5 2007-3356 SKC Inc.　 ㈜Rom&H　 0.72 0.56

6 　2008-3889 Wise&blue Inc. Dream Tech Inc. 0.67 0.49

7 　2001-32187 Konami Inc. Amuse Inc. 0.91 1.0

8 2004-2596 FormFact Inc. FiCcom Inc. 0.28 0.77

9 　2006-1831 Canon Pacano Inc 0.79 1.0

10 2009-46712 EyeCT Inc. ㈜KB Tech 0.68 1.0

상기 연구결과의 활용은 1)연구개발과제 리업무에서 연구과제의 복성 검토, 2)특허  논문을 

상으로 하는 선행조사, 3)표 (plagiarism) 가능성 탐지, 4)분쟁가능 특허 탐색  분쟁 보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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